[서식 예] 불상소합의서




불	상	소	합	의	서





	사
	건
	20○○가단○○ 대여금

	원
	고
	○○○

	피
	고
	◇◇◇






위 사건에 관하여 원, 피고 양당사자는 제1심 판결에 관하여 불복하지 않
기로 합의합니다.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되면 당사자 사이에서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으로 합니다.




20○○.	○○. 	○○.



위 원고	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 위 피고	◇◇◇ (서명 또는 날인)




















○○지방법원	귀중


	


의	의
	불상소의 합의는 미리 상소를 하지 않기로 하는 소송법상의 계약으
로 구체적인 사건의 심급을 제1심에 한정하기로 하는 당사자 쌍방 의 합의임. 이는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만 하지 않기로 하는 불항소의 합의{비약상고의 합의(민사소송법 제390조의 제1항 단 서)}와는 구별됨.

	







성 립 요 건
	가.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,
나. 구체적인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한 소송에 관한 합의라야 하며, 다.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 한하기 때문에, 그 제한이 따르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소송에서는 허용될 수
없고,
라. 당사자쌍방이 모두 각각 상소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므로, 일방 만이 상소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공평에 반함.
마.  합의는  제1심  판결선고전이라도 할  수  있는  것으로  보아야 함. 왜냐하면, 항소권발생 후에는 합의가 없어도 일방적으로 항소권을 포기할 수가 있기 때문임.

	


기	타
	적법한 불상소의 합의가 판결선고 전에 있으면 소송은 그로써 완결
되고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됨. 판결선고 후의 합의는 그 성립 과 동시에 판결을 확정시킴. 불상소의 합의를 어기고 항소를 제기 하면 부적법 각하하여야 함.





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상소 및 재심 >> 상소
